
  제7조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  

  제5조(일시차입금)  해 당 없 음

    (1) 인력운영비

   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

1,947,724천원

       9,400천원

  제6조(예산전용금지과목) 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
  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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